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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道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거환경 훼손, 

범죄 발생 가능성 증대, 환경오염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이에, 빈집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 근거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4호(성과감사)

❍ 감사기간 : ‘21. 8. ~ ’22. 1.(6개월)

❍ 중점감사 내용

   - 우리 도 빈집 정책 추진체계 및 현황 전반을 점검

   - 빈집 현황 및 관리·활용 실태조사 

   - 국내외 사례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빈집 관리·활용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Ⅱ. 감사대상 현황 (우리 道 빈집 현황)

❍ 유형별/소유자 동의 유무별 현황

빈집

총계(호)

철 거 형 활 용 형

소 계 철거 
동의

철거 
부동의

확인 
불가 소 계 활용 

동의
활용 

부동의
확인 
불가

19,727
(100%)

11,003 
(55.8%)

2,303
(11.7%) 

7,104 
(36.0%)

1,596
(8.1%) 

8,724 
(44.2%)

 531 
(2.7%)

6,001
(30.4%) 

2,192 
(11.1%)

※빈집 총계 19,727호 중 슬레이트(석면 성분) 구조 빈집은 9,032(45.8%)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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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현황

빈집 
총계(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타1)

19,727
(100%)

2,110
(10.7%)

5,112
(25.9%)

5,925
(30.0%)

6,478
(32.9%)

102
(0.5%)

❍ 22개 시·군별 현황

Ⅲ. 감사결과

1. 지적 및 처분 현황

❍ 지적 및 처분 건수 : 6건 / 13건(시정 2, 주의 2, 권고 1, 통보 8)

(단위 : 건/ 백만 원)

총계

(가: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13 13 2 2 2 1 8

1) 철거 진행 중, 출입문 폐쇄 등으로 등급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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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세부내역

  구분

일련
번호

제 목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백만 원)

계 지적 6건 / 처분건수 13건

13건
시정  2
주의  2
권고  1
통보  8

1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소홀
시정 1

통보 2

2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주의 1

통보 2

3 빈집정보시스템 운용․관리 부적정
주의 1

시정 1

4 빈집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소홀 통보 1

5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권고 1

통보 1

6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등 확보 노력 부족 통보 2

2. 주요 지적사항

 빈집 관련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및 조례 제정 소홀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 등 다양한 빈집사업을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등에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또한 ⸢농어촌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빈집정비조례에 대한

위임규정은 없으나, 빈집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책무이며,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빈집정비 등에 대한 자치조례를 마련함이 타당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빈집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총괄부서가 없이 다양한 부서에서 각각

빈집관련 정비 및 활용업무를 추진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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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는 사유 등으로 생활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 소홀

- 그리고 ○○시 등 14개 시·군은 빈집관련 자체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는 반면, ○○군 등 8개 시·군3)은 빈집관련 자치법규를 감사일인

‘21. 12. 31.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등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군 등 8개 군은 빈집정비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통보”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건축개발과)은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등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자치법규를 조기에 마련하여 

빈집정비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형식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 ○○시 등 22개 시·군은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해 매년 새로 발생한 빈집,

철거한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1. 洞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미 실시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시장·군수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시 등 5개 시는 '17년부터 '20년까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실태조사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洞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빈집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전라남도(감사관실)는 ○○시 등 5개 시(洞지역)

지역 빈집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철거형 1,725동, 활용형 2,143동 등

2) 민원·건축 부서(빈집실태조사·빈집정보시스템·빈집철거 업무), 환경 부서(슬레이트 철거 지원업무), 농촌개발·지역

개발 부서(빈집정비사업 업무), 농업기술센터 및 인구정책 부서(빈집 활용사업) 등 다양한 부서에서 빈집업무 추진

3) (빈집정비조례 미제정) ○○군, ○○군, ○○군, ○○군, ○○군, ○○군, ○○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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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8동의 빈집이 전라남도 관내 도시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

읍면동

빈집

총계

(A+B)

철거형(A) 활용형(B)

소계
철거

동의

철거

미동의

확인

불가
소계

활용

동의

활용

미동의

확인

불가

합계 19,727 11,003 2,304 7,103 1,596 8,724  531 6,001 2,192 

읍 3,189 1,984  473 1,443 68 1,205 53 1,105   47 

면 12,670 7,294 1,741 4,861   692 5,376   423 4,269   684 

동 3,868 1,725  90 799   836 2,143 55  627 1,461 

2. 실태조사계획, 조사자 교육, 안전조치 등 사전준비 소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매뉴얼｣ “Ⅱ항 1. 빈집실태조사”에

사전조사, 조사자 교육, 안전조치 등 빈집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한 후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빈집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전조사와 조사자 교육 및 안전조치도 없이 읍면동 이통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만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 업무 소홀

3. 등급 등 산정 없이 형식적인 빈집 실태조사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5조 등에 시장·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해 빈집의 관리상황, 소유자의 권리관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되, 빈집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철거사업이 지원되는 빈집만을 대상으로 조사, 전년도 자료를

답습하거나 마을 이통장의 조사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 추진

- 특히, 실태조사는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단순히 철거형과 활용형

으로 나누어 조사하거나, 특정빈집이나 3·4등급 빈집을 파악하여 직권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

으로 실태조사 실시

-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전라남도(감사관실)는 시군별로 아래표와 같이

최초로 19,727동의 빈집에 대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빈집의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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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빈집활용방안 마련에 적용할 예정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타*

등급별 빈집수(호) 19,727
(100%)

2,110
(10.7%)

5,112
(25.9%)

5,925
(30.0%)

6,478
(32.9%)

102
(0.5%)

* 기타: 철거 진행 중, 출입문 폐쇄 등으로 등급 확인이 불가한 빈집

4. 객관적 기초자료 없는 조사방식에 따른 신뢰도 저하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정비 업무 매뉴얼⸥ 등에 빈집실태조사의

사전조사 단계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전기,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빈집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전과 수도사업소의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또한 부서나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영상정보(항공사진), 도면정보,

관할 경찰서의 공·폐가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한데도 이러한 정보 또한 사전

자료수집도 없이 읍면동 이통장을 통한 빈집실태조사를 부실하게 추진

-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전라남도(감사관실)는 시·군에서 제출한 빈집

현황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21. 10. 6.부터 10. 8.까지 제1차 시·군 빈집

실태조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 표본(190호) 대상 불일치가 30.5%, 누락이 6.8% 수준에 이르러 전체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자, 같은 해 11월 중 제2차

시·군 빈집실태조사 일제점검을 다시 실시하여 빈집 현황의 정확성 제고

5. 빈집 소유자의 소재 등 정보 파악 부실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등에 시장·군수는 빈집실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무상으로는 정보 입수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지 않고, 현장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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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이나 이통장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 업무 소홀

- 실제 이번 전라남도(감사관실)의「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감사(2021. 8. 3.

～ 12. 31.)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도내 빈집 1만 9,727호

중에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빈집은 3,788호(19.2%)로 집계

-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 소재파악 및 확인 노력 소홀

빈집

총계

(A+B)

철거형(A) 활용형(B)

소계
철거

동의

철거

미동의

확인

불가
소계

활용

동의

활용

미동의

확인

불가

19,727
(100%)

11,003 
(55.8%)

2,303
(11.7%) 

7,104 
(36.0%)

1,596
(8.1%) 

8,724 
(44.2%)

 531 
(2.7%)

6,001
(30.4%) 

2,192 
(11.1%)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등에 따라 빈집의 실태

조사 시 실태조사계획, 조사자 교육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 빈집의 관리 및 활용에 적극 반영 하는 등 빈집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특히, 빈집조사 결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3,78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등에 따라 철거할 빈집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재산세 과세정보 등 등을 활용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

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건축개발과)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실효성 제고, 농어촌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민원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시․군의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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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 ○○시 등 22개 시·군은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보를 확보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에 시장·군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등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

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전남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가랑’ 빈집정보시스템에 도시지역의

빈집정보를 관리하고, 도내 농어촌지역 시·군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

정보시스템(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빈집정보 등록·관리

구분 공가랑 빈집정보시스템 농촌 빈집 등록관리시스템

법적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구축권자
시·도지사

(LX와 업무협약으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운영시군 시 단위 지역 농촌 단위 지역

-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 운용·관리 현황을 확인 결과,

○○시 등 22개 시·군은 아래표와 같이 2021년도 성과감사 기간동안

빈집실태 조사결과 총 19,727호가 조사되었는데도

- ○○시 등 13개 시·군4)은 수정·입력 등을 소홀히 하여 감사일인 ‘21.

12. 31.까지 6,852호나 부족하게 12,875동만 입력하여 관리하는 등 전

반적으로 빈집정보시스템 운용·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

빈집실태 조사결과(A) 빈집정보시스템 입력현황(B) 차이

(A-B)계 철거형 활용형 계 철거형 활용형

19,727 11,003 8,724 12,875 8,642 4,233 6,852

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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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 등 4개 시군5)은 감사일인 ‘21. 12. 31.까지 업무가 바쁘고 잘

모른다는 사유 등으로 빈집실태 조사결과를 단 한차례도 입력하지 않았고,

- 특히, 아래표와 같이 ○○시부터 ○○군까지는 빈집실태 조사결과와

빈집정보시스템 입력 오차가 적게는 306동에서 많게는 1,013동이나

차이가 나게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관리 태만

                                                                                     (’21. 12. 31.현재)

시군
빈집실태 조사결과(A) 빈집정보시스템 입력현황(B) 차이

(A-B)계 철거형 활용형 계 철거형 활용형

○○ 2,491 1,566 925 1,905 1,404 501 586

○○ 1,661 897 764 648 403 245 1,013

○○ 583 304 279 230 50 180 353

○○ 585 330 255 890 560 330 ▽305

○○ 589 311 278 14 13 1 575

○○ 804 518 286 498 403 95 306

○○ 743 170 573 34 26 8 709

○○ 1,380 1,041 339 2,191 1,881 310 ▽811

○○ 540 328 212 16 8 8 524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등에 따라 빈집실태 조사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시 등 4개 시군은 빈집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를 즉시 입력하고, 

   빈집실태조사결과와 시스템 입력 오차가 300동 이상 나는 ○○시 등 9개 

시군은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입력하도록 “시정요구” 하고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등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에 누락 없이 즉시 입력 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5) ○○시, ○○시, ○○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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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 ○○시 등 22개 시·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대하도록 하는 등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

   * 리모델링 사업비 현황 : ○○시 2억원, ○○시 1, ○○군 4.2, ○○군 0.8, ○○군 0.6

1.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 등에 시장·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시 등 22개 시·군은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빈집정비 실적에

따라 “가” 등급부터 “다”등급까지 평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음

-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빈집정비는 아래표와 같이 지난 4년간 정부합동

평가 시 목표대비(4,729동) 정비실적(5,903동)은 124%로 정비실적만

충족시켜 평가를 잘 받을 목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만 실시

연도별 평 가 지 표 목표(정비계획 A) 정비실적(B) 비율(B/A)

계 4,729 5,903 124%

2018
시군별 빈집

정비실적

(목표대비 정비실적)

1,321 1,618 122%

2019 1,060 1,449 136%

2020 1,170 1,443 122%

2021 1,178 1,393 118%

- 또한,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빈집 정비계획를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이통장을 통해 형식적

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등 빈집정비를 소홀히 하였음

- 더욱이 '21. 8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한 전라남도 자체감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빈집 활용형이 8,724호(44.3%)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매입·활용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의지부족 등으로 위와 같이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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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총계
(A+B)

철 거 형(A) 활 용 형(B)

소계 철거동의 철거미동의 확인불가 소계 활용동의 활용미동의 확인불가

19,727 11,003
(56%) 2,304 7,103 1,596 8,724

(44%) 531 6,001 2,192

2. 다양한 빈집활용방안 대책 마련 소홀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 등에 시장·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전라남도(감사관실)는 2021. 12. 6.부터 12. 8.까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타 시·도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

마킹 등을 추진한 결과,

- 정선군은 빈집을 활용한 이익공유형「마을호텔 18번가」, 동해시는

「바닷가 책방마을」조성하는 등 빈집의 소유자와 함께 빈집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문경시는 경량철골조 모듈주택(40㎡) 13동과 리모델링 41동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에게 1년간 임대(월5만원)하고, ○○군은 빈집 20동을 리모델링

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무상제공 하는 등 다양한 빈집활용 시책 추진

- 일본은 ‘12년부터 빈집을 임대·수리해 회원제 농가민박으로 활용, 지역

방문객에게 빈집을 숙박에 활용, 빈집 임대 중개사업도 병행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제4-1항” 및

“제6항”과 같이 지자체 주도의 물리적 정비에 집중하고 있을 뿐, 귀

농귀촌인, 체험, 외국인 주거공간 제공 등을 통해 빈집 소유자와 활용

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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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건설교통국(지역계획과), 농축산식품국(농업정

책과), ○○시 등 22개 시·군은 귀농·귀촌, 도시재생사업, 농어촌 체험하기, 

청년 지원, 외국인 관리 등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빈집 활용정책을 마련

하도록 “통보”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 ○○시 등 22개 시·군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사업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인체에 유해한 농촌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

하고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책무이자, 지방자치사무에 해당
- 그런데 ○○시 등 22개 시·군은 감사일인 ‘21. 12. 31. 현재까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슬레이트 빈집철거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

○ 한편, '21. 8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한 전라남도(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도내 빈집 19,727호 중에서 9,032호(45.8%)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 그런데도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0년까지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754호(8.3%)에 그쳐, 감사일인

‘21. 12. 31.까지도 9,032동 슬레이트 구조의 빈집을 정비하지 못한

채 방치

- 또한 슬레이트 구조 빈집 9,032동의 철거비용이 아래표와 같이 총

267억 원 만큼 필요한데도 감사일인 ’21. 12. 31. 현재까지 시군 총

예산의 0.01%인 2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슬레이트 구조의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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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집 현황 슬레이트 구조 빈집 현황 시·군 예산 현황(천원)

계 철거형 활용형 철거대상
철거완료 시·군

일반회계
예산총액

빈집 철거 예산

빈집 수 비율 예산현액 비율

19,727
(100%)

11,003
(55.7%)

8,724
(44.3%)

9,032 754 8.3% 12,716,924 2,215 0.01%

* 슬레이트 구조 빈집 철거비용 : 철거대상(9,032호) × 철거비용(2,961천원) = 철거비용(26,743,752천원)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등에 따라 슬레이트 구조의 

빈집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되, 철거대상 소유자의 동의와 정비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조기에 철거 하도록 “통보”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은 슬레이트 구조의 빈집정비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예산(267억 원 추정)을 환경부에 지원 건의하고 확보하도록 

“권고”

 빈집 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등 확보 노력 부족

□ ○○시 등 22개 시·군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

하고,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등에 따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빈집정비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대 절실

- 그런데 전라남도와 ○○시 등 22개 시·군은 '17년부터 '21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이나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과

조직·인력 등의 부족으로 다양한 빈집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

- 한편, '21. 5월 ○○군을 표본으로 빈집정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한

자체조사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17년부터 '20년까지 빈집정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전체예산대비 0.01%, 전체인력대비 0.1%로 매우 열

악하였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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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빈집 정비예산 빈집 정비인력
비     율

전체예산대비 전체인력대비

2017 31,797 1 0.01 0.1

2018 48,000 1 0.01 0.1

2019 31,000 1 0.01 0.1

2020 39,644 1 0.01 0.1

- 또한, 22개 시·군은 ‘21. 12. 31.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 실태

조사, 예산확보 및 인력 등 빈집관련 활용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미 강구

☞ ○○시 등 22개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64조 등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빈집 

활용정책 개발·홍보, 빈집정보(임대·매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조직과 인력 지원, 관련예산확보 등 빈집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은 빈집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인력과 조직정비,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빈집정비관련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